
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신설 2014.7.22>

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(제7조의2제3항 관련)

1.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

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.

  가.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

아니하였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

  나.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

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조사서에 제시한 경우

  다. 양수정(揚水井)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지질 

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지하지질

단면도를 작성한 경우

  라. 양수시험의 수위강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수리상수 

및 1일 적정 채수량 등을 산정한 경우

  마. 조사지역 분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결정하여 지하수 

함양량을 산정한 경우

  바. 강수량, 기온, 일조량, 증발산량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

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

  사. 지하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을 예측함에 있어 지하수위, 수리

상수, 지하수함양량 등의 입력 자료를 조작하여 지하수 모델링

을 함으로써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

  아.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표수 및 지질환경과의 상호

관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

인지되도록 한 경우

  자. 원수 수질의 변화 원인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

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



2.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

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.

  가.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조사지역의 수

도ᆞ생활용수ᆞ농업용수ᆞ공업용수 등 각종 물 이용실태, 우물 

및 샘 현황, 수원 및 하천 현황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경우

  나.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 안의 농경지 및 축산분뇨, 

생활오수, 산업폐수 발생시설, 폐기물 보관ᆞ처리시설 등의 오

염원을 누락한 경우

  다. 포획구간 안의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

리시설,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

상시설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

에 따른 폐수배출시설,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

처리시설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

처리시설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

호ᆞ제8호에 따른 배출시설ᆞ처리시설, 「체육시설의 설치ᆞ이

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골프장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

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

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 등의 시설물을 누락

한 경우


